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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vernment is enacted “Housing Performance Grading Indication System”from qualitative housing supply policy 

and performance of housing under the background of looking for new plan to secure good housing stock and housing 

performance. This system consists of 5 main performance section, 14 performance categories and 20 detailed 

performance items. 5 main performance parts are sound insulation related grading(Light-weight impact sound insulation,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 insulation, noise emission in bathroom, airborne sound insulation for wall between 

units), Long-life housing related grading(flexibility, remodeling & maintenance, durability), environment related 

grading(landscape, indoor air quality and ventilation, energy performance), Living environment related grading(common 

resident facilities such as playground and consideration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such as the aged), Fire․fire 

prevention grading(fire․fire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and assessment 

results of 20 detailed performance items on "Housing Performance Grading Indication System" which was enforced 240 

cases from Jan 9th, 2006 to Sep 30th, 2010. The analysis of approval condition of detailed performance items will be 

important comments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domestic level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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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목

주택의 신 주택보 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1)2)이러

한 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의 품질에 한 요구와 국가

인 차원의 양질의 주택 제고 확보에 한 요구는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 주택은 다양한 재료, 부재, 부

품을 종합 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종합 인 성능을 지닌 

복합체로 주택성능에 한 종합 인 략수립이 요구되

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택의 종합 인 성능을 표시

하는 “주택성능등 표시제도”가 주택법 21조2에 의거하여 

2006년 1월 9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을 상

으로 시행되었다. 본 제도를 통하여 주택공 자는 주택에 

하여 다양한 요소의 성능을 종합 이고 일원화된 성능

으로 표시하고 소비자는 객 인 기 에 의해 평가된 

정보를 제공받아 주택의 품질을 정확히 알고 주택을 선

택할 수 있다. 국가 으로는 객 인 지표를 통하여 건

설하는 주택에 하여 설계단계 성능을 악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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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신 주택보 률은 101.2%이다.

술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로 하여  주택의 선택에 한 

용이성을 부여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 다. 

주택의 종합 인 성능은 소음 련등 , 구조 련등 , 환

경 련등 , 생활환경등 , 화재·소방의 5개 성능부문으로 

구성되며, 14개 성능범주, 20개 세부성능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제도시행 후 4년이 경과한  시 에서 제도의 

정착  확산을 해 시행 결과를 토 로 등 기 의 

정성  실성 등에 한 황 검이 필요하 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제도가 처음 제정된 2006년 1월9일부터 

2010년 9월까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4호  국토해

양부 고시 제2008-539호 주택성능등  인정  리기  
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상으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주

택의 성능 황을 악하여 향후 주택의 건설 계획  제

도의 효과 인 운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

용코자 한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택의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  

다양한 요소의 성능을 종합 이고 객 으로 평가하는 

의무제도인 주택성능등  표시 제도를 상으로 한다. 연

구방법은 주택성능등 표시 제도를 구성하는 20개 세부

성능항목의 등 기   평가방법을 악하고 제도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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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도의 개요  연도별 인정 황

정된 2006년 1월 9일부터 2010년 9월까지 4개 인정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

국시설안 공단)에서 20개 세부성능항목을 모두 인정한 

240건에 하여 황을 분석하고 객 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취하 다. 세부성능항목의 등 기   평가방법

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539호 주택성능등 인정  리기 의 [별표1-주

택성능등  평가기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기술하 다.

2. 주택성능등 표시제도의 개요  인정 황

  2.1 일반개요

주택성능등 표시제도는 신축주택을 상으로 한 설계

단계의 평가이며, 표1과 같이 5개 성능부문, 14개 성능범

주, 20개 세부성능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사업

계획 승인 상인 주택단지를 평가단 로 하고 있으며, 

등 표시는 평가된 등   최  등 을 표시하도록 하

여 성능향상을 유도하 다. 의무평가 상은 2007년까지는 

2000세  이상을 공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08년부터

는 1,000세 이상 공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의 체계는 주택법 제21조의 2,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제58조, 제59조, 제60조), 주택성능인정  리

기 으로 구성되며, 기 에서 평가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고시 되어 있다. 기 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호(2006.1.9 제정안)→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39

호(2008.09.29 정부기 명칭 변경, 등 기   평가방법 

변동 없음)→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1호(2009.12.22 개

정안, 등 기   평가방법 개정, 기  시행 후 최 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용)로 순차 개정되었다.

각 세부 성능항목의 등 은 항목의 특성에 따라 1～3

과 1～4 으로 설정하 으며 1 이 가장 우수한 등

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등 이 낮은 등 이다. 각 세부성

능항목의 평가기 은 ①평가를 한 기술이 확립되어 

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②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가

능할 것 ③외견상 용이하게 단할 수 있는 성능 련 사

항은 제외할 것 ④거주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설

비기기는 원칙 으로 상 제외할 것 ⑤객 으로 평가

하기 어려운 사항은 제외할 것 ⑥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 배제할 것 ⑦국내 실정을 고려한 수 일 것 등의 7

가지를 원칙으로 설정하 다. 가장 낮은 등 은 법규가 

있는 경우 법규의 기 을 용하고 법규가 없는 경우는 

일반 인 기술수 을 따르도록 고려하 으며, 높은 등

은 재의 기술개발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근 미래에 달

성할 수 있는 정도를 각 성능범주별로 설정하 다.
2)3)성능

등  평가는 세부성능항목의 특성에 따라 수로 평가하

는 경우와 개수로 평가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평가단 는 

세  평가, 동 평가, 단지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2.2 인정 황

주택성능등  인정 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2

건, 2007년 15건, 2008년 46건, 2009년에는 125건으로 매

해 증가하 다. 2010년에는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14호)․후(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1호) 기 의 

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개정  기 을 상으

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사례수가 2009년에 비하

여 은 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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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세 수 황

2008년부터 인정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법  인정 

상이 1000세  이상 사업계획 승인 단지로의 확 와 법

 인정 상 세 수는 아니지만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율

을 용 받기 하여 주택성능등 을 인정받은 1000세  

미만 사례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 수별 인정 황

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000세  미만의 경우가 2007년 

12건(80%), 2008년 30건(65%), 2009년 90건(72%), 2010년 

37건(7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주택성능등 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분양가

격의 산정 등에 한 규칙」에 의하여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성능등  인정에 따

른 항목별 배 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 가산기 은 1～4%

로 정하고 있다. 2009년 10월 20일 에 지 항목의 가산

수가 삭제되면서 개정 과 개정 후의 수 기 은 표1, 

표 2와 같다. 

2) 공동주택 성능등 표시제도에 한 연구(20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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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기

(L'n,AW : 역 A 특성 가  규 화 바닥충격음 벨)

1 L'n,AW  ≤ 43

2  43 ＜ L'n,AW  ≤ 48

3  48 ＜ L'n,AW  ≤ 53

4  53 ＜ L'n,AW  ≤ 58, 표 바닥구조

표 3. 경량충격음 평가등

성능
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등

평가기 평가단 성능등 별 가산 수
3)

수 개수 세 동 단지 4 3 2 1

소음
련 

등

경량충격음 경량충격음 1～4 ○ ○ 3 4 5 6

량충격음 량충격음 1～4 ○ ○ 3 8 13 18

화장실 소음 화장실 소음 1～4 ○ ○ 3 6 9 12

경계 소음 경계 소음 1～3 ○ ○ - 3 6 9

구조
련

등

가변성 가변성 1～4 ○ ○ 3 4 5 6

수리용이성(리모델링  
유지 리)

용부분 1～4 ○ ○ 3 4 5 6

공용부분 1～4 ○ ○ 3 4 5 6

내구성 내구성 1～3 ○ ○ - 3 6 9

환경
련

등

조경(외부환경)
외부공간  건물외피의 생태  기능 1～4 ○ ○ 3 4 5 6

자연토양  자연지반의 보 1～4 ○ ○ 3 4 5 6

일조(빛환경) 일조(빛환경) 1～4 ○ ○ 3 4 5 6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자재의 용 1～3 ○ ○ - 3 6 9

단 세 의 환기성능 확보 1～3 ○ ○ - 3 8 13

에 지성능(열환경)
에 지성능(열환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호 2009년 
10월 20일 개정 시 삭제

1～4 ○ ○ 3 8 13 18

생활
환경 
등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3 ○ ○ ○ - 3 4 5

고령자 등 사회  
약자의 배려

용부분 1～3 ○ ○ - 3 4 5

공용부분 1～3 ○ ○ ○ - 3 4 5

화재․
소방 화재․소방

화재감지  경보설비 1～3 ○ ○ - 3 4 5

배연  피난 설비 1～3 ○ ○ - 3 4 5

내화 성능 1～3 ○ ○ - 3 4 5

표 1. 주택성능등 표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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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량충격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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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가산비율
인정

건수개정 
개정 후

(2009년10월20일 개정-최  

사업계획승인 신청부터 용)

95  이상 85  이상 4% 141

90  이상 79  이상 3% 40

85  이상 75  이상 2% 39

80  이상 71  이상 1% 8

합계 228

표 2.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
3)

체 240건  가산비를 용받지 않은 12건을 제외하면 

228건이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용받았다. 체 228건 

 4%가산비율을 용받은4)사례는 141건(62%)으로 가장 

많다. 세 수에 따른 가산비율 용 황을 분석하면 1000

세  미만의 경우에 95  이상 받은 사례가 체 228세  

 101건(7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1999세 의 경우 

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13호 주

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 

35건(25%), 2000세 의 경우 5건(4%)으로 분포하 다. 

3. 세부성능항목의 특성  황 분석

  3.1 소음 련등

소음 련등 은 경량충격음, 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으로 구성된다. 경량충격음은 바닥 구조체를 통

하여 아래 층 세 로 달되는 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

여 거주자에게 쾌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

로 평가한다. 경량충격음의 평가방법은 표 바닥구조는 4

으로 평가하고, 표 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리기 」(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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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기

(L'i,Fmax,AW : 역 A 특성 가  바닥충격음 벨)

1  L'i,Fmax,AW ≤ 40

2  40 ＜ L'i,Fmax,AW  ≤ 43

3 43 ＜ L'i,Fmax,AW  ≤ 47

4  47 ＜ L'i,Fmax,AW  ≤ 50, 표 바닥구조

표 4. 량충격음 평가등

등 등 기

1 9  이상

2 7  이상～8  이하

3 5  이상～6  이하

4 4  이하

○ 세 별 수압력을 2.5㎏/㎠이하로 유지 : 3

○ 수형 변기 채용: 2

○ 배  지지부와 벽, 바닥의 통부 에 완충재 등을 사용

하여 연시공: 1

○ 소음형 오․배수 주 사용: 2

○ 오․배수 의 당해층 배 방식 채택: 4

○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 달 방지

책의 수립여부: 2

표 6. 화장실소음 등 기

①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                       (단 :dB)

등 등 기

1 58dB ≤Rw+C

2 53 ≤ Rw+C＜ 58dB 

3 48 ≤ Rw+C＜ 53dB 

Rw: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
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평가량
C: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 조정항으로서 특정
주 수 역에서 차음성능이 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해 용
②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조(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 두께 포함)               T: 세 간 경계벽체의 두께

등 등 기

1   250㎜ ≤ T

2 200㎜ ≤T ＜250㎜

3 150㎜ ≤T ＜200㎜

- 무근콘크리트, 조 조, 블록조, 석조(시멘트 모르터 등 바
름두께 포함)

등 등 기

1   250㎜ ≤ T

2 200㎜ ≤T ＜250㎜

3 150㎜ ≤T ＜200㎜

- 조립식 콘크리트

등 등 기

1   220㎜ ≤ T

2 170㎜ ≤T ＜220㎜

3 120㎜ ≤T ＜170㎜

표 5. 경계소음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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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계소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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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량충격음 황 

양부 고시)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 으로 평가한다.

경량충격음은 부분 사례에서 표 바닥구조를 채택함에 

따라 낮은 등 인 4 (2007년 67%, 2008년 59%, 2009년 

73%, 2010년 69%)이 연도별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량충격음은 경량충격음과 평가방법이 같으며 아래 

층 세 로 달되는 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기 한 목

으로 표 바닥구조를 4 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인정서의 등 으로 평가한다. 

량충격음은 경량충격음과 마찬가지로 부분 사례에

서 표 바닥구조를 채택함으로 낮은 등 인 4 (2007년

73%, 2008년 83%, 2009년 91%, 2010년 88%)이 가장 많

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량충격음과 량충격음은 인정

구조를 용하는 사례의 경우 완공 후 성능 재 성(동일 

바닥 구조에 하여 인정용 시험실과 신청 사례의 장

과의 성능차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1개 등  낮게 표시하

는 경우가 발생하 다. 

경계소음은 쾌 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라이버시 확

보를 해 세  간 경계벽에 한 소음차단능력(공기 

달음에 한 차단성능)을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경계벽의 구성 재료가 철근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조립식 콘크리트  등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인 경우 각 재료별 설계 

두께로부터 평가한다.

경계벽의 구성 재료가 철근콘크리트조 이외인 경우는 

주택건설기 등에 한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리기 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벽체로서 인정용 시험 성 서를 바탕으로 KS F 

2862(건물  건물부재의 공기 달음 차단성능 평가방

법)에 의해 산출한 ‘단일수치평가량 + 스펙트럼조정항’의 

값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경계소음은 연도별로 한 개 항목에 집  분포하지 않

고 고른 분포를 보이며 연도별로 2 (2007년 87%, 2008

년 48%, 2009년 56%, 2010년 41%)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1 (2007년 13%, 2008년 24%, 2009년 34%, 2010

년 39%)은 연도별로 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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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화장실소음 황

화장실소음은 화장실 ․배수 소음,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의 공기 달소음에 해 련 감공법 채

택을 유도하여 실내공간의 쾌 성 확보를 목 으로 평가

한다. 화장실소음의 평가방법은 소음 감공법의 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화장실 소음은 소음 감공법의 용이 비교  용이하

여 부분 사례에서 1 과 2 이 높은 분포를 보이며, 2

(2007년 93%, 2008년 81%, 2009년 84%, 2010년 88%)

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소음 련등 은 음의 차단성능 확보를 목 으로 하는 

범주로서 황을 살펴보면 경량충격음과 량충격음은 

부분 단지에서 표 바닥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4 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화장실소음과 경계소음은 1

과 2 이 많은 분포를 보인다. 바닥충격음 등 음향성능 

평가항목은 음향 인 특성(공진, 공명, 회 상 등)과 시

공품질의 차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동주택마다 성

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능기 을 감량 기 으

로 변경하거나 시방기 으로 변경하는 검토와 논의가 필

요하다.

그림 8. 소음 련등  인정 황 

  3.2 구조 련등

구조 련등 은 가변성, 수리용이성(리모델링  유지

리), 내구성으로 구성된다. 

가변성은 거주자의 공간가변요구에 쉽게 응할 수 있

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하여 세 내부에서 내력벽  

기둥의 길이비율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등 등 기

1 세 내부 내력벽  기둥의 길이비율 10% 미만

2
세 내부 내력벽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40% 미만

3
세 내부 내력벽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70% 미만

4 세 내부 내력벽  기둥의 길이비율 70% 이상

표 7. 가변성 등 기

 

“내력벽  기둥의 길이”라 함은 세  내부에 계획되

어 있는 벽  기둥의 장변의 길이를 한다.

내력벽  기둥의 

길이비율(%)
=

세 내부 내력벽  기둥 길이

× 100 (%)
세 내부 체 벽  기둥 

길이

가변성은 구조방식과 련하며, 연도별로 등 의 변화추

이가 크지 않다. 4 의 경우 내력벽식구조방식의 경우가 

해당되며 연도별로 4 (2007년 46%, 2008년 48%, 2009년 

49%, 2010년 42%)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내부에 내

력벽이 거의 없거나 은 분포를 갖는 1 (2008년 9%, 

2009년 3%, 2010년 4%)과 2 (2007년 27%, 2008년 15%, 

2009년 22%, 2010년 25%)의 경우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어 내력벽식 구조방식을 탈피하여 가변이 용이한 구조방

식의 건설이 지속 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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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변성 황

수리용이성은 공동주택의 용공간  공용공간에 하

여 리모델링  유지 리계획을 통하여 장수명 주택의 구

을 목 으로 평가한다. 용공간의 평가는 개보수  

검의 용이성과 세  수평  수직통합분리계획을 평가

상으로 한다. 평가는 평가항목-평가세부항목-평가세세

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등 을 부여

한다. 

수리용이성의 용부분은 2008년 이후 4 (2007년 40%, 

2008년 72%, 2009년 91%, 2010년 94%)이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이며, 한개 항목을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개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는 향

후 용량증 와 생활변화 등에 비하여 공간 가변에 

응한 배   배선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

보한 사례가 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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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 평가항목

개보수 

검의 

용이성 계획

- 용배 의 설계

․ 용설비 공간과 공용배 과의 독립성 확보  

-개보수  검의 용이성

․개․보수  검이 용이한 배   배선 

계획

세  수평  

수직통합 ․ 

분리계획 

-통합  분리 응 계획

․통합분리를 고려한 가스배 , 수  기

설비 계획

․공간 가변에 응한 배   배선설치 계획 

등 등  기

1

건축물의 최  내용 년수(물리  수명)를 100년으로 하

고, 일상의 유지 리 조건하에서 규모 이상의 보수 보

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2

건축물의 최  내용 년수(물리  수명)를 65년으로 하

고, 일상의 유지 리 조건하에서 규모 이상의 보수 보

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건축물의 최  내용 년수(물리  수명)를 30년으로 하

고, 일상의 유지 리 조건하에서 규모 이상의 보수 보

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표 10. 내구성 등 기

등
등 기 (지하공동구 

체시설 없는 경우)

등 기 (지하공동구 

체시설 있는 경우)
1 9개 이상 6개 이상
2 7개 는 8개 5개   
3 4개 이상 6개 이하 3개 는 4개
4 3개 이하 2개 이하 

표 9. 수리용이성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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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내구성 황 

평가 상 평가항목

개보수 
 검의 
 용이성

-공동구의 계획(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동구를 
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는 평가 제외)

․공동구 설치: 단지 내 공동구의 확보
․공동구 설계: 공동구 트 이  속 덕트의 상

호 이격 거리/통로/여유 공간의 확보와 정한 
덕트 배치원칙 용

․공동구와 연계: 외부  단지 내 간선 시설 
속 의 유지 리 구조물 설치 

- 배   배선계획
․배 배치: 공용입상 배 의 공용 공간 배치계획 
․배 구조: 조립이 가능한 배 구조의 용
․ 비배 : 비 배 의 설정 
․ 기실: 기실 수배 반의 보수  검 교체

에 지장이 없는 구조 확보
․ 검구: 개보수를 고려한 검구의 크기, 치, 

구조, 검시설의 확보  

미래수요  

에 자원의 

변화 응성

- 고속 통신설비 인증제도의 1등  는 특등  확보

- 수요의 증가와 통합 분리를 고려한 공용 PS의 

추가 배치 계획 수립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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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이용이성 공용부분 황 

등 등 기

1  평가항목 4개 채택 

2  평가항목 3개 채택 

3  평가항목 2개 채택 

4 평가항목 1개 채택 

표 8. 수리용이성 용부분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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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이용이성 용부분 황

수리용이성의 공용부분 평가는 공용공간의 공동구와 배

․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 계

획수립을 통하여 장수명 공동주택을 구 을 목표로 한다. 

평가는 개보수  검의 용이성에 해당하는 항목과 미래

수요  에 지 자원의 변화 응성에 해당하는 항목을 

상으로 한다. 평가는 평가항목-평가세부항목-평가세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등 을 부여한다.  

  수리용이성 공용부분은 연도별로 3 과 4 에 집 분

포하고 있으며 낮은 등 인 4 (2007년 40%, 2008년 

72%, 2009년 91%, 2010년 94%)이 계속 증가하 고 3

(2007년 53%, 2008년 28%, 2009년 9%, 2010년 6%)은 

차 어들었다. 공용부분의 경우 주차장과 같은 공동구 

계획과 정보통신 설비 인증제도와 같은 항목은 부분 

사례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내구성은 건축물의 수명을 정량 으로 표시하고 고내

구성 계획을 통하여 건축물의 수명연장을 목 으로 평가

한다. 내구성은 내용 년수(물리  수명)로 평가한다.

내구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 ”  “건축공사표 시방

서”의 일반  지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연도별로 3

(2007년 73%, 2008년 93%, 2009년 90%, 2010년 96%)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고내구성 콘크리트 시방표 을 

따르도록 특기시방을 작성하 던 사례는 2 (2007년 27%, 

2008년 7%, 2009년 10%, 2010년 4%)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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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기

1 자연지반 녹지율 25% 이상

2 자연지반 녹지율 20% 이상～25% 미만

3 자연지반 녹지율 15% 이상～20% 미만

4 자연지반 녹지율 15% 미만

표 12. 자연토양  자연지반의 보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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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외부공간  건물외피의 생태  기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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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자연토양  자연지반의 보  황 

그림 13. 구조 련등  황

  구조 련등 은 건물의 장수명화와 연 되는 범주로서  

체 세부성능항목의 황을 살펴보면 재의 기술수  

용  시방기 의 용 등으로 가변성, 수리용이성, 내

구성 모두 낮은 등 인 4 의 분포가 가장 많으며 가변

성은 연도별로 등 의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3.3 환경 련등

환경 련등 은 조경(외부환경), 일조(빛환경), 실내공

기질, 에 지성능(열환경)으로 구성된다.

조경은 외부공간  건물외피의 생태  기능과 자연토

양  자연지반의 보 에 하여 평가한다. 외부공간  

건물외피의 생태 (자연순환) 기능은 생태 기능의 정량

 평가를 통하여 신청단지의 질  수  개선을 목 으

로 하며 생태면 률로 평가한다.

등 등 기

1 생태면 률 50% 이상

2 생태면 률 40% 이상～50% 미만

3 생태면 률 30% 이상～40% 미만

4 생태면 률 30% 미만

표 11. 외부공간  건물외피의 생태 기능 등 기

 

생태

면 률
=

자연순환기능 

면 =
Σ(공간유형별 면 ×가 치)

× 100 (%)

체 면 체 면

외부공간  건물외피의 생태  기능 황을 살펴보면 

3 (2007년 7%, 2008년 50%, 2009년 61%, 2010년 52%)

이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높은 등 인 1

(2007년 27%, 2008년 11%, 2009년 6%, 2010년 14%)과 

2 (2007년 53%, 2008년 19%, 2009년 26%, 2010년 15%)

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생태면 률은 연도별로 등 의 

특이한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인정신청 단지의 사업 형

태  주택의 유형과 련하여 등 분포의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택지개발지구, 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등을 포함한 사례의 경우 1  16%, 2  33%, 3  

44%, 4  7%이며, 그 외 지역의 경우 1  2%, 2  14%, 

3  55%, 4  29%로 분석되었다. 상기 지역의 경우 그  

외 지역에 비하여 1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유형으로는 주상복합인 단지가 3  40%, 4  

60%로 3 과 4 에 분포하며, 4 의 비율이 높게 분석되

었다.

자연토양  자연지반의 보 은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한 생태  기반 괴를 막는데 목 이 있으며 

자연지반 녹지율로 평가한다. 

자연토양  자연지반의 보 은 1 (2007년 27%, 2008

년 4%, 2009년 2%, 2010년 2%)과 2 (2007년 40%, 2008

년 26%, 2009년 23%, 2010년 19%)은 차 고 4

(2007년 13%, 2008년 37%, 2009년 45%, 2010년 56%)은 

차 증가하 다. 4 이 증가한 이유는 지하구조물 면

이 차 증가하면서 자연지반 녹지율이 어들기 때문이

다. 자연지반 녹지율을 확보하기 해서는 지하구조물의 

범 를 넓히는 것 보다는 지하층수를 늘리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일조(빛환경)는 실내 자연채 의 도입을 목 으로 주택

의 채 성능을 객 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효율 인 건물배치를 통하여 각 세 의 채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창문의 면   방 를 계산하고 그것을 통하여 

외부 자연채 의 도입가능성을 채 률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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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기

1 채 률 1.0 이상

2 채 률 0.8 이상～1.0 미만

3 채 률 0.6 이상～0.8 미만

4 채 률 0.6 미만

。채 률 = Σ(방 별 개구비 × 방 별 가 치 × 유효개구율)
。유효개구율 = 단순개구율 + 0.12 - (10 / 세 평균 용면 )
。방 별 개구비 = 각 방 별 채 창 면  / 체 채 창 면
。단순개구율 = 체 채 창 면  / 체 용면

표 13. 일조 등 기

등 등 기

1
11  이상  

(최종마감재 수+ 착제 수+기타내장재 수)

2
8  이상 11  미만 

(최종마감재 수+ 착제 수+기타내장재 수)

3
5  이상 8  미만 

(최종마감재 수+ 착제 수+기타내장재 수)

․최종마감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자
재의 벽체 용 : 2

․최종마감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자
재의 천장 용 : 1

․최종마감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자
재의 바닥 용 : 2

․ 착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자재의 
벽체 용 : 1

․ 착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자재의 
천장 용 : 1

․ 착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자재의 
바닥 용 : 2

․최종마감재 이외의 기타내장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
기화합물 방출 자재의 벽체(외벽제외) 용 : 1

․최종마감재 이외의 기타내장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
기화합물 방출 자재의 천장 용 : 1

․최종마감재 이외의 기타내장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
기화합물 방출 자재의 바닥 용 : 1

표 14.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 자재의 용 등 기

구분 등 기

1
3등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

2
3등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는 

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

3
단 세 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회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설비 포함)가 설치된 경우

。 내기팬의 종류  정격풍량 (환기회수;회/h)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종류  효율 (%)

。열교환기 종류  열회수율 (%)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의 경우, 단지내 체 

세 의 70%이상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표 15. 단 세 의 환기성능확보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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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 자재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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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단 세 의 환기성능확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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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일조 황 

  일조의 연도별 등 황을 살펴보면 4 (2007년 7%, 

2008년 22%, 2009년 50%, 2010년 67%)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등 인 1 (2007년 7%, 2008년 4%)과 2

(2007년 40%, 2008년 9%, 2009년 8%, 2010년 2%)은 

차 어들고 있다. 일조의 경우 사업성 등의 이유로 단지 

배치계획 시 일조  조망에 한 고려가 어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 자재의 용과 

단 세 의 환기성능확보를 평가한다.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

출 자재의 용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 자재의 용은 부분 사례

에서 오염물질 방출 자재를 극 으로 용하고 있어 

1 (2007년 13%, 2008년 83%, 2009년 91%, 2010년 96%)

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 다. 

단 세 의 환기성능 확보는 환기설비의 설치 등에 따

라 평가한다.

단 세 의 환기성능확보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에 따라 0.7회 이상의 환기회수 확보기

을 기본으로 만족하고, 열교환기에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용 제품의 기술개발 등으로 설치 사례가 증가함에 따

라 1 (2007년 7%, 2008년 13%, 2009년 28%, 2010년 

37%)이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재는 고성능 외기

청정필터나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2 (2007년 46%, 2008

년 67%, 2009년 57%, 2010년 4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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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기

1 3 의 각 항목별 1.1배 이상

2 3 의 각 항목별 1.05배 이상

3

① 어린이놀이터: 300㎡(시군지역 200㎡)+  

   (세 수-100)×1㎡(시군지역: 0.7㎡)

② 경로당 : 40㎡+(세 수-150)×0.1㎡ 

   (거실 는 휴게실의 면 )

③ 유아보육시설 : 20인 이상(500세 이상인 경우는 

   40인 이상) /시설규모 = 인수× 4.29㎡

④ 문고 : 33㎡이상

표 17.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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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황

그림 20. 환경 련등  황 

등 등 기

1
에 지성능지표검토서 평 합계가 81  이상이거나 건
물에 지효율 1등  수 인 경우

2
에 지성능지표검토서 평 합계가 74  이상～81  미
만이거나 건물에 지효율 2등  수 인 경우

3
에 지성능지표검토서 평 합계가 67  이상～74  미
만이거나 건물에 지효율 3등  수 인 경우

4
에 지성능지표검토서 평 합계가 60  이상～67  미
만인 경우

표 16. 에 지성능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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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에 지성능 황 

에 지 성능은 에 지 감 효과에 한 정보를 제공을 

목 으로 에 지 약계획서의 에 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

에서 산출된 수 는 건물에 지효율등  비 인정

서를 통해 에 지 약 수 을 평가한다. 에 지 성능지

표검토서를 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지 약설계기

  에 지 성능 지표검토서 평 합계에서 산출된 에

지 약 수 을 평가를 기 으로 한다. 건물에 지효율

등 은 비인증기 을 용한다.

에 지 성능의 경우 에 지 약에 한 심이 증가

함에 따라 2008년 이 에는 1 이 없었으나 2009년 이후 

1 (2009년 12%, 2010년 11%)의 사례가 나타났다. 2

(2007년 20%, 2008년 35%, 2009년 40%, 2010년 50%)은 

연도별로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에 지 성능의 경우 

국제 인 동향과 사회  심의 증가  정부지원,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  정책으로 등 의 향상을 상할 수 

있다.

환경 련등 은 외부환경  실내 환경에 한 평가로 

환경에 한 심도의 증가로 부분 사례에서 어느 한 

등 에만 집  분포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조경의 생태면 률은 사업의 특성  주택의 유형이 

등 에 향을 미치며, 자연지반 녹지율의 경우 4 이 증

가 하 다. 실내공기질의 경우 친환경 자재의 용과 기

술개발 등으로 1 이 차 증가하고 2 의 분포가 많다. 

에 지 성능의 경우 에 지 약에 한 심과 인센티  

정책 등으로 1 이 차 증가하고 2 의 분포가 많다. 일

조의 경우는 사업성 등의 이유로 4 이 증가하고 있다.

  3.4 생활환경등

생활환경등 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과 고령자등 사

회 약자의 배려항목으로 구성된다.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유아보육시설, 문고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주민의 커뮤니티를 한 공

동시설에 한 확보 증가로 1 (2007년 27%, 2008년 

74%, 2009년 71%, 2010년 73%)이 2008년 이후 증가하

고, 3 (2007년 60%, 2008년 22%, 2009년 14%, 2010년 

17%)은 어들었다.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유아보육시설, 문고 등 커뮤니티 공간

에 한 면 의 확보가 비교  용이하며 주민공동시설에 

한 고려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 등 사회  약자 배려는 용부분과 공용부분으

로 구성된다. 용부분은 고령자, 장애자  임산부 등 

사회  약자의 신체상 기능 하를 고려하여 주호 내부

의 이동의 용이성  생활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고령자 

등 사회  약자 배려를 한 행 법령은 장애인·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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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기  

1 각 평가 상 별 2개 항목 이상 만족

2 각 평가 상 별 1개 항목 만족

3 각 평가 상별 행 법령의 용 

표 18. 고령자 등 사회  약자의 배려 용부분 등 기

평가 상 평가항목 행 법령

출입구
(세 문,주

호내문)

출입구의 유효 폭 0.9m 이상(일반 
욕실 제외) 

0.8m 이상

출입구의 후면 유효거리 1.5m 이
상 확보(일반욕실 제외)

면 1.2m 이상

단차 

일상 생활공간 내 단차가 없는 구조
(5mm 이하 단차 포함)

-

발코니,  오름 턱, 욕실 출입구
의 단차는 60mm 

-

문턱높이는 10mm 이하 -

특정 욕실
단변치수 1.5m 이상(욕조 폭 치수 제외) -

비상콜 버튼 설치 -(권장)

특정 침실
침  측면에 1.5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

10㎡ 이상의 특정침실 확보 -

유니버설 
디자인 부품 

조작이 용이한 문의 손잡이 설치 -(권장)

부엌, 수납공간 등에 유니버설 디자
인 부품을 2개 이상 설치

-

등 등  기  

1 각 평가 상 별 2개 항목 이상 만족

2 각 평가 상 별 1개 항목 만족

3 각 평가 상 별 행 법령기 의 용 

표 19. 고령자 등 사회 약자의 배려 공용부분 등 기

평가 상 평가항목 행 법령

건물
주출입문

유효 폭 0.9m 이상 0.8m 이상 

후면 유효거리 1.5m 이상 확보 면 1.2m 이상 

건축물 출입구 -  내외는 동
일한 벨 3㎝ 이하

주출입구 
경사로

경사로 유효 폭 1.5m 이상 1.2m 이상 

경사로 기울기 1/18 이상 1/18 이상(불가피한 
경우 1/12 이상)

공용계단 계단  참의 유효 폭 1.5m 이상 1.2m 이상 

공용복도 유효 폭 1.5m 이상 1.2m 이상

승강기 

면에 1.5×1.5m 여유 공간 확보 1.4×1.4m 이상

출입구 유효 폭 0.9m 이상 0.8m 이상

유효면 은 1.5×1.5m 이상 1.1×1.3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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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령자 등 사회  약자의 배려 용부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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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고령자 등 사회  약자의 배려 공용부분 황

그림 24. 생활환경등  황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에 근거한다.

고령자 등 사회  약자의 배려 용부분은 부분 출

입구 유효 폭  유효거리를 행 법령(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

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한 세부기 -유효폭 : 0.8m이

상, 유효거리 : 1.2m이상)으로 계획되고 있어 낮은 등

인 3 (2007년 80%, 2008년 98%, 2009년 100%, 2010년 

100%)의 분포가 가장 많다. 

공용부분은 고령자, 장애자  임산부 등 사회  약자

의 신체상 기능 하를 고려하여 주호 외부의 이동의 용

이성  생활의 안정성을 평가 한다.

고령자 등 사회 약자의 배려 공용부분은 1 (2007년 

7%, 2008년 17%, 2009년 16%, 2010년 16%)이 2008년 이

후 증가하고 있으며 3 (2007년 47%, 2008년 74%, 2009년 

65%, 2010년 69%)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1 의 경

우는 주출입구 경사로 평가 상에서 고령자 등 사회  약

자에 한 배려가  증 되어 등 이 상향되고 있다. 

생활환경등 은 주민공동시설  사회 약자에 한 

배려에 한 평가로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서 부분 

1 의 사례가 많다. 고령자등 사회 약자의 용부분은 

부분 사례에서 법규를 만족하고 있으며 공용부분은 1

의 사례가 차 증가하지만 법규 기 인 3 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3.5 화재·소방등

화재소방등 은 화재에 한 안 한 성능의 확보를 목

으로 화재감지  경보설비, 배연  피난설비, 내화성

능으로 구성된다. 

화재감지  경보설비는 련 설비의 설치 유무에 따

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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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기

1
아날로그 감지기, 시각경보기  인터넷 등을 

통한 세 내 상시 감지시스템 설치

2 CRT 일체형 수신기  시각경보기 설치

3

소방법규상의 감지, 경보, 수신설비의 

설치(차동식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경종, 싸이 , P형 는 R형 수신기 

등의 감지  경보설비의 설치 등)

표 20. 화재감지  경보설비 등 기

등 등 기

1
계단실의 제연설비   층 복합형 유도등 는 

피난유도선의 설치

2 계단실제연설비   층 유도등 설치

3

소방 법규상의 배연  피난설비의 

설치(자연/기계식 배연설비, 유도표지,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등)

표 21. 배연  피난설비 등 기

등 등 기

1

건축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피복두께 

20mm 증가 는 철골내화피복두께 10mm 

증가 용

2

건축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피복두께 

10mm 증가 는 철골내화피복두께 5mm 

증가 용

3 법규상의 내화성능

표 22. 내화성능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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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감지  경보설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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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배연  피난설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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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내화성능 황 

그림 28. 화재․소방등  황 

화재감지  경보설비는 재 법규상의 감지, 경보, 수

신 설비를 만족하는 정도로 3 (2007년 53%, 2008년 78%, 

2009년 97%, 2010년 100%)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배연  피난설비는 련 설비의 설치 유무에 따라 평

가한다.

배연  피난설비는 부분 사례에서 법규를 만족하는 

정도로 3 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연  피난설비의 2  

기 인 계단실제연설비의 경우  층 계단실에 용하는 

것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 부분 법규기 을 만족하

는 3 (2007년 93%, 2008년 91%, 2009년 99%, 2010년 

100%)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내화성능은 건축 법규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구조에 

피복두께의 증가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내화성능 한 부분 사례에서 법규를 만족하는 정도

로 3 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화성능 항목은 피복증 에 

따른 사업성 등의 이유로 2008년 이후 법규기 을 만족

하는 3 (2007년 20%, 2008년 89%, 2009년 97%, 2010년 

94%)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화재․소방등 은 사업성  시공성의 이유로 부분 

사례에서 법규를 만족하고 있어 3 의 분포가 가장 많다. 

화재안 과 련한 법규 수와 더불어 화재 소방안  

설비의 성능 개선을 해서는 련 기술자에 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4. 결 론

주택성능등 표시제도는 양호한 주택을 보 하기 하

여 주택의 종합 인 성능을 객 인 지표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의무제도이다. 본 제도를 통하여 평가한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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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한 모든 성능을 표할 수는 없지만 객 인 

기 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심도가 증가하고 인정 실  

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5개 성능부문의 인정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소음 련등 은 거주자에게 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실내공간의 쾌 한 주거환경을 목 으로하며, 경량충격음

과 량충격음은 부분 표 바닥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낮은 등 의 분포가 많으며 용이 비교  용이한 화장실 

소음과 경계소음은 높은 등 에서 많은 분포를 보인다. 

구조 련등 은 주택의 장수명화를 목 으로 하며 가변

성, 수리용이성, 내구성 모두 낮은 등 의 분포가 많다. 

가변성은 연도별로 등 의 변화폭은 크지 않으며 내력벽

식 구조형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구조방식으로의 건설이 

지속 임을 알 수 있었고 수리용이성과 내구성은 행 기

술수   시방 기 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련등 은 주택의 내․외부환경에 한 질  수

의 개선을 목 으로 하며 한 등 에 집  분포하지 않

고 고른 분포를 보인다. 조경은 사업의 특성  주택의 

유형과 련하여 등 의 분포를 보이며 일조는 사업성의 

이유로 낮은 등 이 차 증가하고, 실내공기질 환경과 

에 지 약에 한 심 증가로 실내공기질과 에 지성

능은 높은 등 이 차 증가하 다. 

생활환경등 은 주민공동시설  사회 약자의 배려에 

한 생활의 편리성 증진을 목 으로 하며 주민공동시설

에서는 높은 등 의 분포가 많고 고령자등 사회  약자 

항목에서는 부분 행 법령을 만족하고 있어 낮은 등

의 분포가 많다. 

화재․소방등 은 화재에 한 안 한 주택제공을 목

으로 하며 부분 재 법규를 만족하는 정도로 낮은 

등 의 분포가 많다.

주택성능 인정결과에서 낮은 등 은 법규가 있는 것은 

법규 기 을 법규가 없는 것은 일반 인 수 을 최하  

등 으로 설정하 고 신청단지의 각 세부성능 항목의 표

시 등 은 평가된 등   가장 낮은 등 을 표시하기 

때문에 낮은 등 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일반 으로 분양

되는 주택과 동일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지닌 주택이라

고 할 수 있다. 주택성능등 을 구성하는 5개 성능부문, 

14개 성능범주, 20개 세부성능항목의 인정 황 분석은 

재의 국내 기술수 을 종합 으로 악하고 향후 기술개

발을 한 자료로서 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토 로 5개 성능부문별로 등 에 향

을 미치는 요인  단지 특성에 한 분석 연구와 등

의 일원화를 한『주택성능등 인정  리기 』개정

안에 한 비교연구가 계속 진행 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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